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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핵심 추진과제

 당면 현안 및 고질적 문제 해결

□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

◦ (금융부담 완화) 금융애로를 겪기 쉬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
자금·보증 공급, 이자환급, 채무조정 등 금융부담 경감 노력

-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‘대환대출’ (0.5조원), ‘일시적 경영
애로자금’ (0.3조원) 등 소진공 정책자금 대폭 확대 (’23. 3.0 →’24. 3.7조원)

-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
1.5%p (최대 150만원)*까지 환급 지원 (신설 0.3조원, 금융위 협업)

     * 5.0~5.5%는 일괄 0.5%p, 5.5~6.5%는 5%와의 차이분, 6.5~7.0% 일괄 1.5%p

-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*(’24.2월~)에 맞추어 신속하게 연계지원하고,
중기부 정책금융기관 (소진공‧지역신보 등)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추진

     * (당초) 코로나19 직접 피해 → (변경) ’20.4~‘23.11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

◦ (에너지 비용경감)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의 ‘24년 상반기 일반용·
산업용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 감면 (‘24.2~, 총 2,520억원)

◦ (재난지원금 환수면제)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·2차 재난지원금
중 약 8천억원* (57만명)에 대한 환수를 면제 (‘24.1~)

     * 1·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업체 중 사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어 환수대상

□ 납품대금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 지원

◦ (지원기반 확충) 기업들이 원활하게 연동제 약정체결을 할 수 있
도록 연동제 관련 원가확인‧컨설팅, 기업 실무자 교육 등 지원

- 연동제 교육·컨설팅, 홍보 등을 전담지원할 ‘연동지원본부’ (현 1곳)를
중소기업 협·단체 등으로 추가 지정 (’24.상)

     * (역할) 물가지수 정보 제공, 연동 도입‧조정실적 확인, 교육 및 컨설팅, 홍보 등
    ** 연동지원본부(총괄)는 대‧중소기업‧농어업협력재단으로 旣지정(‘23.7)


